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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는 북한 피살 해수부 공무원 관련 청와대 보고·지시사항을 
유족에게 즉시 공개하라 

1. 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某 씨(당시 47세)가 북
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.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 서울행정
법원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피살 당시 보고·지시사항을 유족 측에 공개
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그러나 청와대 측이 항소하면서 그 공개가 미뤄졌다.

2. 이에 유족 측은 2020년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 씨의 아들이 
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. 그 편지에
서 문 대통령은 ‘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.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
어야 할 것을 묻고,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
고 있다.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
는 것을 약속드린다’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.

3.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에게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하고, 법원이 자료를 
공개하라는 판결까지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. 부
모 잃은 자식에게까지 숨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?

 
4.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

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
의무를 진다”고 명시하고 있다.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국민
의 생명권(生命權)이다.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은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어떤 이유로, 
어떻게 피살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고, 국가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. 국가의 제1책
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.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다.

5. 이에 우리 헌변과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요구한다. 
  - 행정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.
  -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유족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.       
  -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, 
     피살된 공무원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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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(한변)      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(헌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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